
탈북자 납치는 국제규약 위반

지난 8일 중국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두만강변에서 신혼 여행중이던 탈북 여성이 괴한들에게

납치돼 강 건너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이 발생했다. 똑같이 탈북자 출신인 신혼 부부는 두고 온 근

친을 잊지 못해 안부나 묻고 선물을 전하려다 공작의 함정에 빠져 부인은 납치되고 남편은 구사일

생(九死一生)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돌아온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북한 보위부

요원이며 피랍 여성은 지금 함경북도 청진의 도보위부에 이송돼 있다고 한다.

지난달 탈북자 460여명의 집단 입국 이래 북한이 보인 반응은 극도로 예민한 것이었다. 그들은 탈

북자를 돕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국제적인 인신매매라고 비난했으며 보복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에 이번 사건에 북한 당국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다.

피랍 여성은 2002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따라서 그때까지 그는 북한의 ‘공민’이었으며,

북한으로서는 지금도 그녀를 자기들의 공민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피랍 여성의 이같은 지위

는 북한의 소행을 정당화시킬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해 정해

진 이유와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제9조 1) 이

번 납치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이유와 절차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규약은 또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취급 및 형벌

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제7조)하는데, 납치행위가 이 규정 위반이라는 데도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이 규약에 가입했다가 97년 8월 23일 탈퇴를 선언했다. 규약 당사국은 인

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인권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인권 증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

출토록 돼 있다.(제40조) 그런데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자 인권위원회가 이를 거듭 촉구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비난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규약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규약에 탈퇴 규정이 없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북한은 탈퇴를 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탈퇴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유엔 측은 그것이 인권을 다루는 조약이라는 그 성질 및 다른 조약과

의 관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다른 조약으로는 특히 규약과 함께 채택됐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

의정서가 거론됐다. 선택의정서에는 탈퇴 규정이 있는데(제12조) 규약에는 없는 것은 당사국 전체

의 동의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이 규약 제정자들의 의도였

다는 게 유엔 측의 해석이었다.



북한은 2000년 인권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사실로 보면 북한은 계속해서 규약

당사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은 규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이 피랍 여성을 자국 ‘공민’이란 이유로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국민이라도 타국 영역에서 납치하는 행위는 영역

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1960년 아이히만 사건(Eichmann case)에서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소행 때문에 아르헨티나 주

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판정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주권이 중대하게 침

해됐다. 그들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포함, 사건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책무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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